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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 천 지 방 법 원

결

사       건 2010가단9248  토지인도등

원       고 주식회사 ▒▒개

춘천시 ▒▒동 ▒▒▒-▒

이사 ▒▒

소송 리인 법 법인 원

담당변 사 익, 신용락, 민

피       고 합자회사 ▒▒산업

춘천시 ▒▒면 ▒▒리 ▒▒

사원 조▒▒

소송 리인 법 법인 한우리

담당변 사 복

변  종 결 2012. 11. 27.

 결  고 2012. 12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부  37,445,418원  지 과 동시에 원고에게, 

  가. 춘천시 ▒▒면 ▒▒리 ▒▒▒ 도  441㎡  같  리 ▒▒▒ 구거 88,778㎡  

별지 부 도 시 2, 3, 4, 2  각  차  연결한 내 (ㄷ)부분 1㎡, 같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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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도 8, 9, 10, 14, 8  각  차  연결한 내 (ㄹ)부분 2㎡, 같  부

도 7, 8, 14, 13, 7  각  차  연결한 내 (ㅈ)부분 1㎡, 같  부 도 15, 

16, 17, 18, 20, 15  각  차  연결한 내 (ㅁ)부분 20㎡, 같  부 도 

23, 24, 27, 23  각  차  연결한 내 (ㅂ)부분 3㎡, 같  부 도 30, 

31, 34, 35, 30  각  차  연결한 내 (ㅊ)부분 7㎡, 같  부 도 39, 

40, 46, 43, 44, 45, 39  각  차  연결한 내 (ㅅ)부분 13㎡, 같  부

도 49, 50, 53, 54, 49  각  차  연결한 내 (ㅇ)부분 7㎡ 지상 각 시

 거하고, 별지 1 토지 목  13, 14, 15항 재 각 토지를 인도하며, 

  나. 춘천시 ▒▒면 ▒▒리 ▒▒▒ 도  752㎡  별지 감 도(철거시 ) 시 222, 

306  각  차  잇는 상,  ▒▒리 ▒▒▒ 구거 88,778㎡  같  감

도 시 240, 228  각  차  잇는 상, 같  감 도 시 365 내지 

373, 293  각  차  잇는 상, 같  감 도 시 279, 161  각  차

 잇는 상, 같  감 도 시 171, 175  각  차  잇는 상   

▒▒리 ▒▒▒ 도  441㎡  같  감 도 시 179, 253  각  차  잇

는 상에 한 각 철  펜스  지지 철  거하고,  각 시   토

지를 인도하라. 

2. 원고  나 지 청구를 각한다.

3. 1항  가집행할  있다. 

4. 소송 용  19/20는 원고가, 나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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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고는 원고 부  375,426,000원  지 과 동시에 원고에게, 별지 1 토지 목

 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, 별지 2 시  목  재 각 시  거하라. 

이 유

1. 인 사실

  가. 원고  별지 1목  재 토지에 한 권리

    1) 원고는 2009. 8. 28. 춘천시장 부  구 국토  계획  이용에 한 법

(2009. 2. 6. 법  9442  개   것, 이하 ‘국토계획법’이라 한다) 30조, 

32조, 88조, 91조에 라 도시계획 시 사업  실시계획 인가처분  고, 2010. 

1. 22.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  아 춘천시 ▒▒면 ▒▒리 산▒▒▒ 일원에  ▒▒골

프장(▒ , 회원 ) 조 사업(이하 ‘이 사건 사업’이라 한다)  시행하는 자이다. 

    2) 원고는 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에 른 사업시행자 , 매 가 지 아니

한 토지  별지 1목  재 토지  소외 ▒▒ 소  춘천시 ▒▒면 ▒▒리 ▒

▒-▒ 답 3,121㎡(이하 같  리 소재 토지이므  리 이하만 써 토지를 특 한다), 

이▒▒(합자회사 ▒▒  한책임사원이자 사원) 소  ▒▒리 ▒▒-▒ 임 1,864

㎡, 합자회사 ▒▒ 소  ▒▒리 ▒▒-▒ 잡 4,124㎡, ▒▒리 ▒▒-▒  1,770㎡, ▒

▒리 ▒▒  202㎡, ▒▒리 ▒▒잡 962㎡, ▒▒리 ▒ 잡 1,296㎡, ▒▒리 ▒ 잡 456

㎡, ▒▒리 ▒▒ 잡 3,113㎡  ▒▒ 소  ▒▒리 산▒▒ 임야 29,950㎡(이하  

각 토지를 ‘이 사건 용재결 토지’라 한다)에 하여 국토계획법 95조, 96조에 

라 2010. 2. 5. 강원도 지 토지 용 원회에 재결  신청하여 2010. 5. 10. 이에 하

여 용재결( 용개시일: 2010. 6. 10.)  고, 2010. 6. 1. 보상  공탁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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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)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사업  하여 춘천시장 부 , 별지 1 토지 목  

재 토지  국가 소   ▒▒리 ▒▒ 도  752㎡, ▒▒리 ▒▒ 도  441㎡에 하

여 2010. 2. 24. 국 재산 사용· 익허가를 았고, 2010. 1. 25. ▒▒리 ▒▒ 구거 

88,778㎡ 에 하여 공 면 용·사용허가를 았다(이하  각 토지를 ‘이 사건 사

용허가 토지’라 한다).  각 허가  간  당  2011. 12. 31. 지 다가  국 재산 

사용· 익허가는 2014. 12. 31. , 공 면 용·사용허가는 2013. 12. 31.  각 연장

었다. 

  나. 피고  별지 2 시  목  재 시  소

    피고는 건 폐  간처리업, 장  임 업, 건 철거업 등  하는 회사  

이 사건 용재결 토지에 하여 소 자  사용 차 계약 등  체결하고 그 지상에 별

지 2 시  목  재 각 시  하고 이를 업부지  이용하고 있다. 

  다. 원고  2 시  목  재 각 시 에 한 재결 신청 취하

    1) 원고는 용재결  상이  토지  ▒▒리 ▒-▒, ▒▒리 ▒▒, ▒▒리 산▒

▒외 3필지, ▒▒리 산▒▒ 등 토지  각 지상에 존재하는 건에 하여는 재결  신

청하여 그 이 를 보상하고 지장  이 하도  하는 내용  재결  아 보상  

지 하 다. 

    2)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용재결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피고 소  2 시

 목  재 각 시 에 하여는 피고 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0. 2. 5.  

토지  함께 강원도지 토지 용 원회에 재결신청  하 다가, 강원도지 토지 용

원회가 2010. 4. 8.  곳  감 평가 에 뢰하여 실시  감 일에 피고 이 감

인  출입에 조하지 아니하여 지장 에 한 감 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 다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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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 인  보고 가 2010. 4. 15.  2010. 4. 20. 각 도착하자, 2010. 4. 21. 강원도지

토지 용 원회에  각 시  용재결신청 상에  외한다는 취지  변경신청

 하여,  각 시 에 하여는 재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 다.  

[인 근거] 다  없는 사실, 갑 1, 2, 3, 6, 7, 8, 14, 15, 16 증,  1, 2, 6, 9, 15

증(각 가지번  포함)  각 재, 이 법원  장검증결과, 감 인 ▒▒, 권▒▒  

각 감 결과, 이 법원  강원도지 토지 용 원회에 한 사실조회결과, 변  체  

취지

2. 단

  가. 원고  주장

  원고가 이 사건 용재결 토지에 하여 용재결  통해 소 권  취득하 고, 공

익사업  한 토지 등  취득  보상에 한 법 (이하 ‘공익사업법’이라 한다) 45

조 1항에 해  토지에 한 다른 권리는 용개시일에 소멸하므  피고는  토

지에 한 권  상실하 다.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용허가 토지에 하여 한민

국과  계약에 라 이를 , 사용할 권원이 있고, 피고는 아 런 권원 없이 이를 

, 사용하고 있다. 

  라  원고는 이 사건 용재결 토지에 하여 토지  소 자  해 청구권

에 하여 피고에 하여  토지 지상  시  거  토지  인도를 구하고, 이 

사건 사용허가 토지에 하여 사용청구권  가지는 자  한민국  하여 피고

에 하여 시  거  토지  인도를 구한다. 

 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 각 토지 지상 시  이  인한 폐업보상  상당인  

375,426,000원  피고   시  거  토지 인도  동시에 지 할 사가 있 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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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피고에 하여  375,426,000원  과 동시에  각 토지 지상 시  거 

 토지  인도를 구한다. 

  나. 이 사건 용재결 토지 지상 시  거  토지인도 청구에 한 단

    1) 원고  이 부분 청구는 다 과 같  이  아들일  없다. 

     가) 한민국헌법   법 에 손실보상  원 이 명시 어 있  

     - 한민국헌법 23조는 1항에  “모든 국민  재산권  보장 다. 그 내용과 

한계는 법  한다.”라고 규 하여 재산권  존속보장  원  언하고, 3항에

 “공공필요에 한 재산권  용·사용 또는 한  그에 한 보상  법 써 하

, 당한 보상  지 하여야 한다.”고 규 하고 공익  필요에 한 재산권 한  경

우에도 손실보장이 이루어 야 함  명시하고 있다. 

     - 원고가 이 사건 용재결 토지에 하여 재결  신청한 근거법 인 국토계획법 

95조 1항  ‘도시계획시 사업 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·건축  또는 그 토

지에 착  건 또는 권리를 용하거나 사용할  있다’고 규 하면 , 96조에  

‘이에 른 용  사용에 하여는 특별한 규 이 있는 경우를 외하고는 공익사업

법  용하고, 이 경우 국토계획법에 라 실시계획이 고시  경우 공익사업법에 

른 사업인   그 고시가 있었  것  본다’고 규 하고 있다. 

    - 공익사업법 1조는 ‘공익사업  효 인 행  통하여 공공복리  증진과 재

산권  한 보 를 도모함  목  함’  명시하고, 2조에   법에  사용하

는 ‘토지등’  ‘토지· 건  권리’를 지칭하고, ‘ 계인’이란 ‘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

사용할 토지에 하여 사용 차 또는 임 차에 른 권리 또는 그 에 토지에 한 

소 권 외 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건에 하여 소 권이나 그  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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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를 가진자’를 말한다고 한 후, 61조에  ‘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 취득 또

는 사용  인하여 토지소 자나 계인이 입  손실 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

다’고 규 하여 공익사업에 른 토지소 자  계인  손실보상  원  재 인하

고 있다. 

    - 공익사업법에 르면,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  한 공사에 착 하  이

에 토지소 자  계인에게 보상액 액  지 하여야 하고( 62조),  보상  

보상이 원 이다( 63조). 그리고 건축  등 건에 하여는 이  또는 건  

가격  보상하여야 하고( 75조), 공익사업  인하여 업  폐지하거나 업함에 

른 업손실에 하여는 업이익과 시  이 용  고 하여 보상하여야 하며(

77조), 공익사업  인하여 공장부지가 용 에 라 해당지역에  공장  가동할 

 없게 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장  이주 책  립하야야 한다

( 78조  2). 또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법에 라 할 토지 용 원회가 재결한 보

상  용 또는 사용  개시일 지 지 하여야 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

재결  효  상실한다( 40조, 41조). 

     나) 공익사업법에 재결 차  이 차가 마 어 있

   - 공익사업법에 라 사업인   사업시행자는 토지조   건조  작 , 

보상계획  공고 등  차  토지소 자  계인과  차를 거쳐야 하고(공익

사업법 26조), 그  같 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 신

청할  있다(  법 28조). 

   - 공익사업법에 라 사업인  고시가 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보상액 산

 한 감 평가를 뢰  감 평가업자는 감 평가를 뢰  토지등  감 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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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를 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나 건에 출입하여 량하거나 조사할  있고(  

법 27조 1항), 이를 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 평가업자  행 를 해한 토

지 자는 사처벌  상이 다( 97조 2 ).

  - 재결신청이 있는 경우 토지 용 원회는 신청에 한 조사  심리를 해 필요하

다고 인 하면 사업시행자, 토지소 자  계인  출 시  그 견  진 하게 하

거나 그 견  또는 자료  출  하도  요구할  있고, 감 인에게 감 평가를 

뢰하거나 토지 용 원회에 출 하여 진 하게 하거나, 그 소속 직원  하여  실

지조사를 하게 할  있다(  법 32조, 58조).  토지 용 원회 소속 직원  실

지조사를 거부, 해 또는 피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 게 다( 99조 1항 4 ).  

   - 사업시행자는 용  개시일에 토지나 건  소 권  취득하며, 그 토지나 

건에 한 다른 권리는 이  동시에 소멸하고(  법 45조), 라  용하거나 사용

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건에 한 권리를 가진 자는 용 또는 사용  개시일

지 그 토지나 건 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 하여야 하며( 43조), 그 를 

이행할 자가 해진 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료하  어 운 경우 사

업시행자는 행 집행법에 른 집행  신청할  있다( 89조). 

   - 한편 재결에 이 가 있는 자는 이 를 신청하거나 행 소송  할  있다(  

법 83조, 85조). 

     다) 이 사건에 있어  검토

  원고가 국토계획법  공익사업법이 하는 에 라 이 사건 용재결 토지에 

하여 용재결  신청하여 재결이 이루어지고 그 보상  공탁하여 이에 한 소 권

 취득한 사실  앞  본 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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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러나 우리 헌법  국토계획법, 공익사업법이 공익사업  해 부득이 개인  소

권  한할 필요 이 있는 경우 재결에 한 강  용  사용권  인 하 , 

그러한 경우에 충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 야 함  명시하고, 그러한 차가 이루어질 

 있는  규  부  고 있  역시 에  본  같다. 

  이 사건에  원고는, 이 사건 용재결 토지 지상에 있는 한 규모  피고  사

업시 에 하여 재결신청  하 다가 그에 하여 피고가 감 인  출입  허가하

지 아니하 다는 보고 가 자,  그 다 날 신속한 사업진행  하여 그 시

에 한 재결신청  취하한 채 나 지 차만  이행  요청하여 이 사건 용재

결 토지에 한 소 권  취득한 후,  토지에 한 소 권자  지 에  해 청

구  피고에 한 시  거를 구하고 있다.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용재결 

토지 지상에 각종 시  소 하며 건 폐  간처리업 등  업  하고 있는 

자  공익사업법상 ‘ 계인’  지 에 있는 자인 , 원고  이  같  해 청구

는 원고  공익사업에 하여 충분한 손실보상   피고 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

앞  본  같  우리 헌법, 국토계획법  공익사업법  손실보상 규 에 면  

하는 청구  허용   없다. 

    2) 이에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재결 토지 지상  원고 소  시 에 한 

재결  피고  해 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, 공익사업법이 규 하고 있는 

사처벌규 이나 집행  규 이 사실상 실효 이지 못하며, 원고는 이 사건에  피

고  시  이  인한 폐업보상  동시이행  시  거  토지  인

도를 구하므  원고  이 사건 청구가  같  헌법  공익사업법  취지에 하지 

않아 허용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 



- 10 -

 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용재결 토지  소 권  취득하게  공익사업법  그  

같  재결에 한 토지  소 권취득에 앞  그에 한 토지 소 자는  피고  같

 그 지장  소 자  손실도 보상하도  명시하고 있고, 또한 이해 계인이 감 평

가 등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이 진행   있도  여러 가지  차규

 마 해 고 있  앞  본  같다. 그리고 그  같  차가 충실히 이행

었   소 공익사업  한 소 권 한  당 이 보   있   그  

인하여 손실  입게 는 상 도 그 차 내에  이 신청이나 소송   등  통

해 자신  당한 손실  보상   있게  것이다. 

  라   피고가 원고  재결신청에 라 이 진 감 차에 조하지 아니한 

가 있고, 원고가 이 사건에  피고  사업에 한 폐업보상  감 신청  하여 그 감

가액  피고  시  거  동시에 공하겠다는 취지  청구하고 있다 하 라도, 

 같  손실보상 차를 지 않  원고  이 사건 청구가 인용   없다고 보는 

것이 국민  재산권  보장하고 외  그에 한 용 한  인 하고 있는 헌법

에 합 는 해 이라고 할 것이다. 

  그러므  원고  이 부분 청구는 모  이  없다. 

  다. 이 사건 사용허가 토지 지상 시  거  토지인도 청구에 한 단

    1) 원고가 ▒▒리▒▒, ▒▒, ▒▒ 토지에 하여 춘천시장 부  국 재산 사

용· 익허가  공 면 용·사용허가를  사용권자임  앞  본  같고, 감

인 ▒▒, 권▒▒  각 감 결과에 하면, 피고가 그  ▒▒리 ▒▒ 도  441㎡  

같  리 ▒▒ 구거 88,778㎡  별지 부 도 시 2, 3, 4, 2  각  차  연결한 

내 (ㄷ)부분 1㎡, 같  부 도 8, 9, 10, 14, 8  각  차  연결한 내 (ㄹ)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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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2㎡, 같  부 도 7, 8, 14, 13, 7  각  차  연결한 내 (ㅈ)부분 1㎡, 같

 부 도 15, 16, 17, 18, 20, 15  각  차  연결한 내 (ㅁ)부분 20㎡, 같  

부 도 23, 24, 27, 23  각  차  연결한 내 (ㅂ)부분 3㎡, 같  부 도 30, 

31, 34, 35, 30  각  차  연결한 내 (ㅊ)부분 7㎡, 같  부 도 39, 40, 46, 

43, 44, 45, 39  각  차  연결한 내 (ㅅ)부분 13㎡, 같  부 도 49, 50, 53, 

54, 49  각  차  연결한 내 (ㅇ)부분 7㎡ 각 지상에 시  소 하고 있

고, ▒▒리 ▒▒ 지상 별지 감 도(철거시 ) 시 222, 306  각  차  잇는 

상,  ▒▒리 ▒▒ 지상 같  감 도 시 240, 228  각  차  잇는 상, 

같  감 도 시 365 내지 373, 293  각  차  잇는 상, 같  감 도 시 

279, 161  각  차  잇는 상, 같  감 도 시 171, 175  각  차  

잇는 상   ▒▒리 ▒▒ 지상 같  감 도 시 179, 253  각  차  잇는 

상에 철  펜스  지지 철  각 하여 소 하며 별지 1 토지 목  13, 

14, 15항 재 토지를 하고 있는 사실  인 할  있다. 

  그런데 국 재산 사용· 익허가  공 면 용·사용허가에 라 토지  사용권  

가지는 자는 그 권리를 보 하  하여 토지  소 자인 국가가 불법 자에 하여 

가지는 해 청구권  행사할  있고, 이 경우 불법 자에 하여 직  자

에게 토지를 인도할 것  청구할  있다( 법원 1995. 5. 12. 고 93다59502 결, 

2009. 6. 11. 고 2009다 1122 결 등 참조). 

  그 다면 이 사건 사용허가 토지에 한 특별한  권원 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

피고는 국가  해 청구권  행사하고 있는 원고에게,  각 토지 지상  시

  체 펜스  지지 철  각 거하고 그  지를 인도할 가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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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)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용재결 토지  사용허가 토지 지상에 있는 피고 소

 시 에 한 거  토지  인도를 구하면 , 그 청구가 일부 인용 는 경우에

도 보상  375,426,000원  인도 상 토지면 에 하는 보상  동시이행  

지 할 사를 명시(다만 체 청구  50% 이상이 인용 는 경우에는 보상  액  

동시이행  지 할 사를 시)하고 있고, 이 사건에  원고  토지 인도청구는 

체 인도 상 토지 면  합계(별지 1 토지 목  면  합계) 12,362㎡  1,233㎡

(  인도 상 토지 면  합계)가 인용 고 있  앞  본  같다. 

  라 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에 라 37,445,418원(= 375,426,000원 × 

1233/12362, 원 미만 버림)  지 과 동시에  사용허가 토지 지상 시   

체 펜스  지지 철  각 거하고 그  지를 인도할 가 있다.

3. 결

   그 다면 원고  피고에 한 이 사건 청구는  인 범  내에  이  있어 인용

하고, 나 지 청구는 이  없어 각하 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. 

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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